
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구 건의안 

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7년 3월  20일 박동학 의원 외 14인 제출

 나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 20일

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◦ 제13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건설교통 원회 (2007년 3월 20일) 상정․

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   (제안 설명자 : 건설교통 원회  박 동 학 의원)

□ 주    문

○ 앙정부는 「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한 기 」을 변경하여 도

시철도 사업이라 할지라도 총 사업비  지방비 액을 기 자치

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에 하여는 「 도시권 역교통 리에 

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 지원분 75%를 지원

할 것.

○ 경기도에서는 「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」에 도비 지원기 을 조

속히 마련하여 동 사업이 수도권 체 주민을 한 역교통시설임

을 감안하고, 재정력이 월등히 열악한 기 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산규

모를 고려하여 역철도에 하는 도비 부담분 17.5%를 시 히 지원해 

 것



□ 제 안 이 유

 가.  수 도 권  내 경 기 도  구간 지 하 철  건 설 비  부 담 사 례  부 천 시  

   재 정  악 화 심화

○ 부천시에서는 지하철 1호선의 이용승객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하

여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부천 ․상동을 경유하여 인천

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○ 그런데 본 철도 노선은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 등 3개 역자치단

체를 연결하는 철사업인만큼 부천시에서는 역 철로 연장 추

진을 건의하 으나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결정되어 국고 지원이 

당  50%에 그쳐 그나마 건설교통부와 기획 산처가 지하철 부채 

해소를 한 국고지원 확 방안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60%의 

국비지원을 받아 추진 해 오고 있음.

○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3개 시․도(경기도 부천시, 서울시, 

인천시)를 통과하는 사업으로서 「 도시권 역교통 리에 한 

특별법」에 의거 역철도로 건설되어야 하나, 인천지하철 1호선과 

서울지하철 7호선이 도시철도라는 이유로 역철도가 아닌 도시철

도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액이 총 사업비 1조 2,456억원의 

72%(거리비율)인 9천23억원  지방비 부담 40%인 약 3,600억원을 

부천시가 부담하여야 하는바 기 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재정 여건

상 부담 비율이 과 함.

○ 수도권 내 경기도 구간 철도 건설비 부담  황을 살펴보면 운행 

인 3호선(고양시)과 4호선(과천․안산)은 국철사업으로 사업비 

액을 국가가 부담하 고 7호선( 명시)과 8호선(성남시)은 도시

철도임에도 해당 기 자치단체에서  부담을 하지 않았음.

○ 그리고 경기도 구간에 철도건설 8개 노선 모두가 역철도사업으

로 계획  추진 에 있어 해당 기 자치단체에서는 총 사업비의 

7.5%만 부담하면 됨.



○ 더욱이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지하철사업 계획연도인 2003년도에 

64.5%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56%로 낮아졌고 갈수로 속히 낮아

질 상태라 지방비 부담 사업비(40%) 재원 마련이 매우 어려움에 

도달하고 있음.

나 .  경 기 도 의  지 원  방 안  조 속 히  마 련 해 야

○ 앞에서 언 했듯이 동 사업의 특성상 기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

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며 사업 결과 한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

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역 지자체인 경기도의 

극 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.

○ 따라서 경기도는 더 이상 부천지하철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 「경

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」에 도비 지원기 을 조속히 마련하여  동 

사업이 수도권 체 주민을 한 역교통시설임을 감안하고, 재정력

이 월등히 열악한 기 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산규모를 고려하여 역

철도에 하는 도비 부담분 17.5%를 시 히 지원하여야 할 것임.

3. 주요질의  답변 요지 : 없음

4. 토론요지

   가. 찬성토론 : 없  음

   나. 반 토론 : 없  음

5. 심사결과 

   ○ 찬성의견 채택

6. 소수의견의 요지 

   ○ 없  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   ○ 없   음



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구 건의안

의  안

번  호
103  발의년월일 : 2007.  3.  20

의  결

연월일
2007. 3. 22  발 의 자 : 박동학 의원 등 14인 

1 .  주    문

○ 앙정부는 「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한 기 」을 변경하여 도

시철도 사업이라 할 지라도 총 사업비  지방비 액을 기 자치

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에 하여는 「 도시권 역교통 리에 

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 지원분 75%를 지원

할 것

○ 경기도에서는 「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」에 도비 지원기 을 조

속히 마련하여 동 사업이 수도권 체 주민을 한 역교통시설임

을 감안하고, 재정력이 월등히 열악한 기 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산규

모를 고려하여 역철도에 하는 도비 부담분 17.5%를 시 히 지원해 

 것



2 .  제 안 이 유

□ 수 도 권 내 경 기 도  구간 지 하 철  건 설 비  부 담 사 례    

    부 천 시  재 정  악 화 심화

○ 부천시에서는 지하철 1호선의 이용승객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하

여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부천 ․상동을 경유하여 인천

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○ 그런데 본 철도 노선은 서울시․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역자치단

체를 연결하는 철사업인 만큼 부천시에서는 역 철로 연장 추

진을 건의하 으나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결정되어 국고 지원이 

당  50 %에 그쳐 그나마 건설교통부와 기획 산처가 지하철 부

채 해소를 한 국고지원 확 방안으로 2005년 1월1일부터 60%의 

국비지원을 받아 추진 해 오고 있음.

○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3개시․도(경기도 부천시, 서울시, 

인천시)를 통과하는 사업으로서 「 도시권 역교통 리에 한 

특별법」에 의거 역철도로 건설 되어야 하나, 인천지하철 1호선

과 서울지하철7호선이 도시철도라는 이유로 역철도가 아닌 도시

철도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액이 총 사업비 1조2,456억원의 

72%(거리비율)인 9천23억원  지방비 부담 40%인 약 3,600억원을 

부천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바 기 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재정 여건

상 부담 비율이 과 함.

○ 수도권내 경기도 구간 철도 건설비 부담  황을 살펴보면 운행



인 3호선(고양시)과 4호선(과천․안산)은 국철사업으로 사업비 

액을 국가가 부담 하 고 7호선( 명시)과 8호선(성남시)은 도시

철도임에도 해당 기 자치단체에서  부담을 하지 않았음.

○ 그리고 경기도 구간에 철도건설 8개노선 모두가 역철도 사업으

로 계획  추진 에 있어 해당 기 자치단체에서는 총 사업비의 

7.5%만 부담하면 됨.

○ 더욱이 부천시의 재정은 지하철사업 계획년도인 2003년도에 

64.5%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56%로 낮아졌고 갈수로 속히 낮아

질 상태라 지방비 부담 사업비(40%)재원 마련이 매우 어려움에 도

달하고 있음.

□ 경 기 도 의  지 원  방 안  조 속 히  마 련 해 야

○ 앞에서 언 했듯이 동 사업의 특성상 기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

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며 사업결과 한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

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역 지자체인 경기도의 

극 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.

○ 따라서 경기도는 더 이상 부천 지하철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 

「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」에 도비 지원기 을 조속히 마련하여  

동 사업이 수도권 체 주민을 한 역교통시설임을 감안하고, 재

정력이 월등히 열악한 기 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산규모를 고려하여 

역철도에 하는 도비 부담분 17.5%를 시 히 지원하여야 할 것임.


